
합법적인 크롤링의 기준

날씨가 더워지면서 선풍기 하나를 사려고 해도 사람들은 검색창에 선풍기를 검색‘ ’

해서 쇼핑몰별 최저가를 찾아보고 제조사별 기능을 비교하여 최적의 상품을 찾고,

자 한다 이렇듯 검색엔진을 통해 사고자 하는 물건을 검색하면 수많은 제품들이.

나열된다 이는 검색엔진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이고 검색엔진은 다양한. ,

정보를 보기 좋게 제공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데이,

터는 검색엔진 회사의 중요한 재산이 될 수 있다 최근 웹페이지의 정보를 긁어가.

는 크롤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타사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명 크롤링 행위에 대‘ ’

해 경쟁회사의 데이터를 크롤링한 타 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어 이

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2022. 5. 12. 2021 1533 ).

숙박업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직원들은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A

쟁회사인 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 서버에 접근하여 정보를 호출하는 명B

령구문을 서버에 입력하였고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숙박업소 목록 등의 정보, B

를 복제하고 대량의 정보 호출을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회사 직원들은 정보통신. A

망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동법 제 조 제 항 위반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위( 48 1 ),

반죄 동법 제 조 위반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 등을 입력하여( 93 ),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형법(

제 조 제 항 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314 2 ) .

대법원은 회사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는데 해당 판결에서 크A ,

롤링 행위를 구성하는 각 측면들을 나누어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

단해주었다고 보인다.

먼저 대법원은 회사 직원들이 크롤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사의 모바일 어플A B

리케이션 운영 서버에 접근한 행위와 관련하여 일반 이용자들이 회원 가입 없이도,

서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서버에 접근을 막는 별도의 보호조치가 없으므로

해당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이 객관적으로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회사 직원들이A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 아

니라고 보았다 또한 회사 직원들이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복제한 행. A B

위와 관련하여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회사 직원들이 수집한 정보들은 이미 상당히, A

알려진 정보로서 그 수집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이미

공개되어 있어 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므B

로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이 복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회사 직원들이 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 서버에 숙박업소 정보 검색 명A B

령구문을 입력한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명령구문들이 해당 서버의 본래 목적과 상,

이한 부정한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해당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즉 해당 판결은 타 서버에 접근한 행위 타 서버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명령구문을, ,

입력한 행위 타 서버 내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복제한 행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크롤링 행위가 각 부분에 있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판시한 것이

다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이 경쟁력이 되는 플랫폼 업계는 해당.

판결을 통해 크롤링 행위의 불법성과 합법성을 가르는 기준을 잘 참고하여 자사의

재산은 보호하고 타사의 정보는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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